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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라는 급속한 인구 변화

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1983년 합계출산율1)이 

2.1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시작되었는데, 2002년

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

이 지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18년에는 합계출

산율이 1.0명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인구 규모에서는 2020년

에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자연 감소

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23년 인

구 자연 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약 –12만 

1) 15~49세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24년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

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마지막 5

년 차로 2025년 추진되는 세부 정책과 5년간의 기본계획 전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향후 추진될 인구정책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서 행복을 주고,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5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Prospects and Tasks for Population Policies in 2025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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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에 이른다(통계청, 2024. 2. 28.).2) 이러

한 인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출생아 

수의 감소이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6년

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인구

정책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에 더해 정부는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라는 인구정책을 발표하였다. ‘지속가

능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2030년까지 합

계출산율 1.0을 목표로 하여 추진 중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근 인구 변화

와 전망 결과를 알아보고,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개념을 정리하며 인구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25년 인구정책

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인구 변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인구는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

다 많아지는 자연 감소가 나타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통계청, 2023. 

12. 14.)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22년 25만 명에

서 2072년 16만 명으로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2022년 36만 명에서 2072년 69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연 증가의 크기는 2022년 –

11만 명에서 2072년 –53만 명 수준으로 전망된

다. 한국의 총인구는 중위 추계 가정에 따라 2022

년 5167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성장률은 1960년부터 대체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5년 이후 10년 동안 연평

균 인구성장률은 약 –0.16% 수준에 머물다가 이

후 가파르게 감소하여 2072년 연평균 인구성장률

2) 다만 2024년 세 분기 4개의 월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인구 변화가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판단할 수 있

는 확실한 근거는 아직 없다.  

[그림 1]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1985~2072년),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전망(1960~20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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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3. 12. 14, 통계청 보도자료, p. 1.



보건복지포럼 [2025. 01.] DOI: 10.23062/2025.01.5

62 이달의 초점

은 –1.31%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출생아 수의 감소이다. 통계청의 출생 통계(통계청, 

2024. 8. 28.)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970년 101

만 명에서 2023년 23만 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

였고, 합계출산율도 1970년 4.53명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 이

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

은 4.5명으로 2022년 대비 0.4명 감소하였고, 합

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대비 0.06명 감

소하였다. 합계출산율 변화를 모의 연령별 출산율

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는데, 15~49세 중 특히 25~34세 연령대 

출산율의 감소3)가 큰 특징이 있다(통계청, 2024).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함께 인구의 고령화도 지

3) 25~29세 출산율 증감률은 –11.0%, 30~34세 출산율 증감률은 –9.0%이다.

[그림 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1970~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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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년 출생 통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4. 8. 28, 통계청 보도자료, p. 4.

[표 1]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2022~2023년)

(단위: 천 명, 인구 천 명당 명, 15~49세 여성 1명당 명)

구분 2022년(A) 2023년(B) B-A (B-A)/A

조출생률 4.9 4.5 △0.4 -8.2

합계출산율 0.778 0.721 △0.06 -7.3

출처: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데이터파일], 통계청,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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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최근 수행된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2023. 12. 14.)의 중위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22년 989

만 명(17.4%)에서 2072년 1727만 명(47.7%)으

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과 인

구의 고령화라는 인구 변화는 부양비의 증가를 견

인한다. 중위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15~64세 생

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수인 노년부

양비는 2022년 24.8명에서 2072년 104.2명으

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년부양

비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규모의 

감소는 총부양비 증가로 이어져 생산연령인구 100

명당 부양할 인구(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

서 2072년에는 118.5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인구정책의 변화와 현황

가. 인구정책의 개념

인구정책이란 인구가 ‘국가와 사회에 유리하도

록 변화하기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인구

정책 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p. 22)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정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위하여 경제적 및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 현재의 인구 과

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진 구체적인 행동’(Eldridge, 

1979; 한국인구학회, 2016, p. 445에서 재인용)

이다. 인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과 

직간접적으로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규모, 분포, 구성 등은 사회의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구의 규모, 분포, 구성 또

[그림 3] 부양비(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1960~20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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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3. 12. 14, 통계청 보도자료,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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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구성하는 출생, 사망, 이동 등에 변화를 가

져오기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정책’을 인구정책이

라고 정의한다(한국인구학회, 2016, p. 585). 인

구정책은 인구 변동의 원인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

라 크게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인구조정정책은 인구 변동의 원인을 사전

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인구대응정책은 인구 변동의 원인에 대해 사후적으

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인구정책 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p. 22). 

인구정책의 개념은 인구정책을 다루고 있는 법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인구정책의 개

념을 명시하고 있는 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이다. 제7조(인구정책)에 따르면 인구정책은 

‘적정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는 인구정책을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정책으로 

구분한다. 저출산 대책은 제8~10조에 따른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경제적 부담의 경감

을 위한 정책이며, 고령사회 정책은 제11~19조를 

토대로 고령자의 소득 보장, 고령자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제공, 고령자의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고령자

의 여가·문화·사회 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

화, 노후설계,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고령 

친화 사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한

편 2024년 7월 11일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

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는 인구정책의 범위를 보

다 확대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대한민국 국회, 2024).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2년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의 기준인 1.3

명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2003년에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재정

분석전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6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 기금은 2047년에 소진될 전

망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되었다(김대

철, 심혜정, 2012). 이러한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2004년 정부는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2005년 「저출산·고

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6년 1월에

는 ‘희망한국 21-저출산ㆍ사회안전망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희망한국 21-저출산ㆍ사회안전

망 종합대책’에서는 2010년대까지 합계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1.6명)

으로 반등시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 종합

대책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3개의 중

점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6. 1. 

13.). 2006년 6월에는 ‘희망한국 21-저출산ㆍ사

회안전망 종합대책’과 연계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되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수립되는 범정부의 중장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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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제4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

되었고,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비

전으로 하고,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

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새로마지’라는 정책 

브랜드를 가지고 ‘새로마지플랜 2010’이라는 명칭

으로 수립되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은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

력 확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2020년까지 출산율을 회

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제2차 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은 ‘저출산·고령사

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 국가로의 도약’

을 비전으로 수립되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성장동력 

분야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2015년까지 점진적 

출산율을 회복하고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

의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맞벌이 부부의 일

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를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수립되었다. 제3차 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대책,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 강화 3개 분야로 구성되

어 합계출산율 1.5명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청년 주거와 청년 고

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조하였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

전으로 삼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

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세 가

지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었다. 제4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

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

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개 분야 내의 20개 추진 전략을 가지고 추진되

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제1~3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명시적으로 제시

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이라는 양적인 목표를 대신하

여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 목표로 국민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하여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2024년 6월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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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발표하였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2030

년까지 합계출산율 1.0을 목표로 하는 ‘초저출생 

추세 반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일·가정 양립, 교

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등 3대 분야에 대

응하기 위한 15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 과제는 임

신 및 출산 시 근로시간을 활용하는 여건을 개선하

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를 활성화하

며, 육아휴직 제도를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주요 세부 정책으로 단기 육아휴

직 도입, 육아휴직급여 최대 상한의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확대, 아빠 

[그림 4]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

비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정책

목표

정책

대응

범국가적

총력대응

①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인구비상대책회의 신설

②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 특별회계·사전심의 도입

③ 지방교부세 교부기준 변경 등 통한 지자체 대응 지원

사회인식 변화 및

     적응노력

① 각계각증과 협의체 구성 및 소통·홍보 강화

② 생명·가족·공동체 가치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 확산

③ 상세 인구전망 공유 및 다양한 통계지표 개발·제공

④ 외국인력 등 이민정책 전환

초저출생 추세 반전

(임기 내 반전 계기 마련, ’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 목표로 총력)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지속 대응
(일자리, 사교육비, 수도권 집중 등)

주기적 성과평가 보완

3대

핵심

분야

대응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

완결 통한

양육부담 해소

주거 지원

결혼·출산

장려

①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및 급여상한 인상

  - 임신·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활성화

  - 육아기 유연근무제 확산

  - 아빠의 맞돌봄 여건 조성

② 사각지대 해소 + 기업문화 확산

  - 육아휴식·출산휴가 통합 신청

  - 대체인력 지원금·공급 확대

  - 근로감독 강화 등 불이익 방지

  - 양성평등 근로문화 확산

① 교육환경 개선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 초등 대상 늘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 확대

  - 가정방문형·틈새돌봄 확대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② 양육비용 부담 완화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양육지원금 통합·연계 지급

  - 유아동 놀이영어 확대

  - 기타 양육가정 혜택 강화

① 신혼·출산 지원

  - 신생아특례 소득기준 추가 완화

  - 신규택지 통한 공공주택 공급

  -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 결혼 특별세액 공제 신설

② 건강한 임신·출산 장려

  - 임신 전 건강관리 확충

  - 난임 지원 대폭 확대

  - 위기임산부 지원

  - 국내입양 활성화

출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4. 6. 19,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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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및 분할 횟수의 확대, 출산휴가·육아

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등의 시간 단위 사용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

다. 대체로 기존 정책의 확대 및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이다. 

교육·돌봄, 주거 분야의 핵심 과제는 0∼11세까

지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

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돌봄서비스의 선택권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 세부 정책으로 0∼5세 단계

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

산,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 운영 확대, 틈새돌

봄 확대(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야간연장·휴일·방

학운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등 가정돌봄 확충, 대기업·지자

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결혼·출산·양육 분야의 핵심 과제는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문제

를 완화하며, 결혼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를 신설하

고, 유자녀 가정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주요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의 사실상 한시 폐지, 출산 가구 

대상의 주택 공급 확대, 신혼·출산·다자녀가구 대상

의 주택 공급, 신규 출산 가구의 분양주택 청약 요

건 완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필수약제 건보 적용,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

하 등 난임시술 대폭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부는 기존 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

하였고, 2024년 6월부터 매월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보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저출생 추

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인구를 

담당하는 부처의 신설과 지방교부세 활용을 통해 

지자체의 대응까지 지원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4  2025년 인구정책의 전망

가.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2025년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 

2025)의 마지막 5년 차로 2025년 추진되는 세부 

정책과 5년간 추진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전체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다. 또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저

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범국가적인 총

력 대응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

든 정책에서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것

을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다음과 같

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인구 변화 현상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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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 체계를 개발

하고, 인구추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며, 생활인

구 및 지역 인구 현황 등 다양한 형태의 통계 서비스

를 제공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인구 

전망에 기반한 지역별 주력 산업 인력 수급, 필수 

인프라 수급 현황 등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

를 기업 등에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저출산

에 대응한 기존 사업들의 효과를 평가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앙·지방·민간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지원 기준 개편 등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실

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

을 확대하고자 한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중고령

자들이 희망하는 만큼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하고, 재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등 중장년 전직·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요 골자로 제

시한다. 

인구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사회 구

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다. 좋은 일자리 창출, 정규직·비정규직 간 및 성별 

임금격차 지속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수도권 

집중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

을 제시하고 있다. 저출생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고

령화, 경활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중

장기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지역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교부세, 일반교부세 등의 교부 기준에 

지자체의 인구 변화 대응의 노력을 반영하여 지자

체의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출생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

금(연 1조 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금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도 있다.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협의체

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모범 사례를 발

굴·전파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해 범사회적 대응을 통한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경제계, 금융

계, 종교계, 방송·언론계, 지자체·지방교육청 등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한 지역 설명회, 캠페인, 공동포럼, 실태조사 등

을 활용하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

고,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며, 인구 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나. 2025년 추진되는 인구정책4)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등 3대 분야에

4) 해당 내용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 과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4. 12. 

27.)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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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5년 추진되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일·

가정 양립 분야의 주요한 정책 변화는 기존 정책의 

확대, 단기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의 신설이다. 구체적으로 연 1회 주 단위

로 최대 2주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2월부터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확대되어 총 4번까

지 가능하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또한 2월부터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대상이 12세까지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최소 사용 단위를 3

개월에서 1개월 단위로 조정하고, 최대 사용 기간

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한다. 

육아휴직 제도에도 2025년 다양한 변화가 있다. 

우선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250만 원

으로 인상되고, 사후지급금은 폐지된다. 신청 편의

를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

서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

월까지 확대된다. 배우자의 휴가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2월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120일 이내 고

지 후 배우자 출산 휴가를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 등도 신설된다. 또한 1월

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지

원금을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확대

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제도를 신설

하여 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2월부터 배우자 출

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

대한다. 

교육·돌봄 분야의 주요한 정책 변화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 실직적 무상교육의 시행, 늘봄학교 

운영 확대 등이다. 가정방문형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고,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가능한 최소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 이상으

로 조정하며, 아이돌봄 인력 양성 교육기관을 현재 

47곳에서 59곳까지 확대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가 확대된다. 또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을 실현

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5세부터 실질적 무상교

육이 시행된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늘봄학교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분야의 주요한 정책 변

화는 주거 지원의 확대, 인신ㆍ출산 건강 지원의 확

대, 난임 지원의 확대이다. 구체적으로 출산 가구 

대상의 주택 공급을 기존 7만 호에서 연간 12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 신

혼·출산·다자녀가구 대상의 주택 공급을 최대 4만 

4000호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으로 완화한다. 또한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월부터 현행 18%에서 23%로 상향된다. 

인신·출산 건강 증진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25~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3회까지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4월부터 난자, 정자 동결, 보존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2월부터 임신 11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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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도 대폭 확대되는데, 현재 여성 1인당 25

회 지원에서 11월부터 출산당 25회로 확대된다. 2

월부터 난임휴가가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

급 2일)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해진다. 1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건강관리사)에 자격을 갖춘 가족(부모, 시부

모 등)이 포함된다. 다자녀 지원도 확대된다. 1월부

터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대상이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고,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다. 인구정책의 거버넌스

2025년은 인구정책의 거버넌스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

해 이러한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정부는 

2024년 6월 30일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7월 1

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정부 조직의 개편은 「정부조

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개편 방안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고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개편 방안은 인구전략기획부의 기능으로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신설되

고,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

부 장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 2]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 개정안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

구분 주요 과제

예산

【 일‧가정 양립 】

➊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월 150만→최대 250만 원) 및 사후지급금 폐지

➋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5→20일)

➌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육아휴직 대체인력 추가 등) 및 지원금 확대(월 80만→120만 원)

➍ 유연근무 장려금 인상(월 10만~40만 원→월 20만~60만 원)

【 양육‧돌봄 】

➊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기준 완화(중위 150→200% 이하) 및 지원 비율 상향(+5~10%포인트)

➋ 시간제 보육서비스, 야간 연장(05:30~24시간 이용) 및 휴일 어린이집 보육비용 지원

【주거 및 결혼‧출산 】

➊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 요건 완화

➋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최대 1→3회), 생식세포 동결비용 지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대(10→12곳) 등 

난임 지원 강화

세제

➊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부부 1인당 50만 원)

➋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

➌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 과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4. 12. 2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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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토대로 추경호 의원 등 108인이 7월 11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5)을 발의하였다(대한민국 국회, 2024). 

개정 법률안은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 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

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

한 새로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의 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환류

하는 등 강력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이후에도 최근까지 4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윤호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03883)에서는 20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여 저출

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장기·중기·단기로 

분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대한민국 국회, 2024).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59)은 다

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대한민국 국회, 202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

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총괄부 장관에게 인

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 및 총괄조정 권

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재원을 안정적

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담고 있다. 

김윤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

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0)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의 한계로 인하여 정책 

추진의 적극성과 능동성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지

적한다(대한민국 국회, 2024). 이에 인구전략기획

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을 컨트롤타워

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주택안정화 등 사회 전반

의 구조개혁을 통한 인구 위기 극복을 새로운 어젠

다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현

행법이 인구위기 정책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그 역

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동시에 인구위기 정책 

컨트롤타워를 인구전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권

한을 부여하며, 인구위기대응위원회에 인구위기 대

응 예산의 심의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2)은 현

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

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인구위기대응부 장관이 

인구위기 대응 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사전심

의권 및 기획·조정권을 갖도록 제안하고 있다(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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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국회, 2024). 이러한 최근의 논의를 종합할 

때 인구정책은 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

고, 인구정책은 이전보다 강력한 역할을 부여받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

된다. 

5  나가며

정부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라는 인구 문제

에 대응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

진하고 있다. 다양한 인구 변동의 현상과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방향성은 발전해 왔다. 

그리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이르

러서는 인구를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 

개인 차원에서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 가치로 삼는 

변화를 이루었다. 2025년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이면서 지난 5년간 추진된 

성과를 평가하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앞에서 제시하

였듯이 인구정책은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보다 

강력한 추진 체계를 통해 수립되고 추진될 전망이다. 

고착화된 인구 문제에 대응한 인구정책의 효과

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공감과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장

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인구정책은 사람의 행

동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없다. 인구정책은 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사회적 공

감대가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단기간의 

성과에 요동하지 않고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

아가야 한다. 따라서 정책의 거시적 방향성을 일관

성 있게 지속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를 단기적으로 수

정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

다. 즉 단기 과제는 정책의 단기 목표에 따른 선택

과 집중을 통해 단기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

제를 선별하고 집중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구정책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추진하

여야 한다. 

한동안 인구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적응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이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

해 사회 제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다. 즉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라는 좁은 영역에서

만의 개입이 아닌, 사회 제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정책은 경제정책이고 가

족정책이고 사회정책이다. 일찍이 스웨덴의 군나르 

뮈르달과 알바 뮈르달은 공저서 ‘인구 문제의 위기

(Crisis of Population Problems)’에서 인구정책

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인구정책은 아동 양육의 

사회화, 가족 부양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아동에 대

한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구의 질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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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조건을 사회적

으로 갖추어야 하며, 노동 가능한 모든 계층에 일자

리를 제공하고, 여성을 양육 부담에서 해방시켜 가

족의 재구성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알바 뮈르

달, 군나르 뮈르달, 2023). 

정부는 오랜 논의를 통해 인구정책의 효과적 추

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인구전략기

획부는 기업, 시민사회, 지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의체를 강화하면서 추진하여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구 변

화의 속도와 정도가 가변적이기에 미래 기술과 산업 

구조의 변화, 대외 환경의 변화, 인식과 가치관의 변

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인구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되면서 개

인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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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ace of rapid demographic changes characterized by low birthrates and population 

aging, the government has pursued medium-to-long-term policies in the framework of 

the pan-ministerial Basic Plan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which, first launched 

in 2006 and renewed every five years, is now in its fourth iteration. The last of the years 

covered by the 4th Basic Plan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is year marks an 

important juncture to assess the plan’s overall outcomes, evaluate its final-year 

initiatives, and prepare medium- and long-term strategies for the upcoming 5th Basic 

Plan. This year is also one in which the “Measures to Reverse Low Birthrates,” 

announced in June 2024, will be implemented in earnest. It is expected that these policy 

efforts, as they progress, will contribute to greater happiness in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us helping to lay a foundation for making our society sustainable. 

Prospects and Tasks 
for Population Policies i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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